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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 천 지 방 법 원

제 16민 사 부

결

사       건 2012가합14902  손해 상( )

원       고 1. 권○○

2. □□

원고들 소송 리인 법 법인 명

담당변 사 균, 우 택

피       고 1. 료법인  료재단

2. 양◇◇

피고들 소송 리인 법 법인 엘케이 트 스

담당변 사 송진 , 연

변  종 결 2015. 3. 24.

 결  고 2015. 4. 7.

주 문

1. 피고들  각자 원고 권○○에게 70,828,032원, 원고 □□에게 69,228,032원  각 

이에 하여 2012. 6. 14.부  2015. 4. 7. 지는 연 5% , 그 다 날부  다 갚는 

날 지는 연 20%  각  계산한 돈  지 하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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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원고들  나 지 청구를 각 각한다.

3. 소송 용  60%는 원고들이, 나 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.

4. 1항  가집행할  있다. 

청 구 취 지

피고들  연 하여 원고 권○○에게 173,070,080원, 원고 □□에게 168,070,080원  

각 이에 하여 2012. 6. 14.부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지는 연 5% , 그 다 날

부  다 갚는 날 지는 연 20%  각  계산한 돈  지 하라.

이 유

1. 사실 

  가. 당사자 계

  피고 료법인  료재단  강원 철원군 갈망  군탄리 339에  철원 병원(이하 

‘피고병원’이라 한다)  립하여 운 하는 료재단이고, 피고 양◇◇  피고병원 소속 

사  망 권▲▲(이하 ‘망인’이라 한다)를 진료하  사이며, 원고들  망인  부

모들이다.

  나. 망인  통사고 

  망인  2012. 6. 13. 23:40경 콜농도 0.137%( 드마크공식 용 )  에 

취한 상태  토 이를 운 하   인도 경계  충격하여 도 면  노상에 쓰러

지는 람에 부상  입었고, 그 사고 직후 논 에  소변  보다가 쓰러 다. 

  다. 망인  피고병원 도  등 



- 3 -

내원 경위 : 내원 전에 술을 드신 자로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논에서 소변을 보시다가 떨어지면서 얼  

            부위 찰과상, 왼쪽 발등, 복부 찰과상, 양쪽 팔에 찰과상 왼쪽 4th, 5th 찰과상이 있  

            어 내원함 

00:14     119 통해 응급실에 내원함

          “팔과 다리가 아파요” - 본인 진술함 

           상기 환자는 내원 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가하시던 중에 소  

           변을 보시다가 논두렁에 빠지면서 다발부위에 찰과상 보임 

   1) 망인  2012. 6. 14. 00:14경 119구 에 하여 피고병원  실에 도 하

고, 119구  요원들  피고병원  료진에게 망인에 한 구 동일지 사본  

부하 는데, 그 내용  ‘ 자 생  : 통사고, 식상태 : 면상태( 들어 깨우거

나 큰 소리에 하고 깨우면 일어나지만 다시 매우 졸 하는 상황  사소통  

가능항 상태), 주 소 : 복통 소’  어 있다.

   2) 피고병원  망인에 한 지에는 망인  도  당시  황에 하여 

래  같이 하고 있다. 

- 지 -

  라. 피고 양◇◇  조  등 

   1) 피고 양◇◇  망인  증후를 인한 결과  110/70mmHg, 맥  72회/

분,  20회/분, 체  36도, 산소포 도는 95%  나타나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다고 

단하 고, 또한 망인  부 진상 통, 복부도 진상 통  근 경직이 없 며, 

동공크 나 사, 장  청진결과 모  상 이라고 단하 다.  

   2) 피고 양◇◇  망인  외상  인한 결과 망인  왼쪽 뼈, 왼쪽 , 왼쪽 

손가락, 왼쪽 , 우  , 우  , 가슴과 에 약간  힌 상처가 있어  일단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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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상 부 에 소독  해주고, 그 후 X-Ray 검사를 시행하 나, 검사 결과 골 이나 

이상 소견  지 다. 

   3) 경  망인이  병원에 있는 동  망인  동 를 얻어 망인   취하

는데, 그 당시 망인  콜농도는 0.123%  나타났다. 

  마. 피고 양◇◇  망인에 한 퇴원조  등 

   1) 피고 양◇◇  2012. 6. 14. 00:30경 원고 권○○에게 망인  검사 결과가 상

이라고 명해주고, “망인이 재 만취상태라 입원 료는 어 고, 집에  경과 할 후 

이상이 있 면 다시 내원하라.”라는 말  하면  망인  퇴원  권 하 다. 

   2) 피고 양◇◇  2012. 6. 14. 01:51경 망인에 한 퇴원조 를 하면  망인  

증후를 인하 는데, 그 결과  110/60mmHg, 맥  70회/분,  20회/분, 체

 36도  인 었고, 망인  상태는 들어 깨우면 통증에 하는 도 다. 

  . 망인  퇴원 후 사망 

   1) 원고 권○○  2012. 6. 14. 01:50경 119구  량  이용하여 망인  집

 데 고, 원고들  ‘망인이 에 취해 자고 있는 상태이다’라는 피고 양◇◇  말

 믿고는 망인에게 이불  덮어   망인  그  었다. 

   2) 원고 □□이 2012. 6. 14. 06:00경 망인  깨워보 나 망인이  쉬지 

는 것  인하고, 이미 출근하  원고 권○○  119구 에 연락하 다

   3) 이후 집에  도 한 원고 권○○이 망인  과 맥 이 모  지  상태

임  인하고는 심폐소생  시도하 고, 2012. 6. 14. 06:24경 119구  망인  다

시 피고병원  실  이송하 다. 

   4) 이후 피고병원  료진들  망인에 하여 심폐소생  시도하 지만, 망인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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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폐 능이 회복 지 고, 2012. 6. 14. 07:24경 망인  사망  인하 다. 

  사. 망인에 한 부검 결과

  국립과학 사연구원  법  ★★  2012. 6. 15. 망인  부검하 는데, 그 부검 

결과 ‘망인  사인  복부손상이고, 그 복부손상  손상  상  보  토 이 

사고  닥에 도 는 과 에  생한 것  단하는 것이 합리 이다’라는 견

 시하 다. 

[인 근거] 다 이 없는 사실, 갑 1 내지 4, 7 내지 10 증(각 가지번  포함, 이하 

같다),  1, 2 증  각 재, 이 법원  철원소 에 한 각 사실조

회결과, 변  체  취지 

2. 단 

  가. 손해 상 임  생

   1) 망인  사망원인 

    가) 갑 2, 3, 4, 7, 8 증,  2 증  각 재, 이 법원  2014. 7. 14.자 국립

과학 사연구원에 한 사실조회결과에 변  체  취지를 하여 인 할  있는 다

과 같  사  즉, ① 망인  토 이를 운 하   인도 경계  충격하 는데,  

그 충격  도가 상당하  것  보이고, 119구 에 하여 이송하는 도 에 복

부통증  소하면  면상태에  , ② 망인  부검한 국립과학 사연구원  

법  ★★  ‘망인  간과 결장간막, 장간막이 열 어 복강 내  량  출 이 

생하고, 좌, 우  폐 부에 출 이 생한 소견이 보이는 데, 이러한 복부손상이 

사인이다’는 견  시한 , ③ 한 사 회 역시 ‘망인  사망 원인  외상  

인한 복강 내 출 인 것  생각 다’는 견  시한 (  2 증  27) 등  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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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하면, 망인  통사고  인한 복강 내 출  사망한 것  이 상당하다.

   나) 이에 하여 피고들 , 망인이 만취상태에  구토 이 역 하는 람에 생한 

도 폐쇄  인하여 사망했  가능 이 있다고 주장하나, 이 법원  2014. 7. 14.자  

2014. 7. 17.자 각 국립과학 사연구원에 한 사실조회결과에 변  체  취지를 

하여 인 할  있는 다 과 같  사  즉, ① 망인  부검한 국립과학 사연구원  

법  ★★  ‘망인  사망경과  볼 , 토사 에 한 도폐쇄 여부는 사망에 결

인 향  주지 고, 망인  부 이 심폐소생  하는 과 에   내용  

역 가 일어났  가능 이 높 며, 피고병원  ‘통합 ’에  썩  시행시 다량  출

  토사 이 인 었다‘고 하는데 이러한 소견  폐손상(폐 부출 , 폐좌상)이나 

심폐소생 , 삽  과  모 에 인하여 생할  있는 소견이라는 , ② 망인  

사체에  질식사  인 징 가 견 지   등  종합하면,  1, 2 증  

각 재  이 법원  2013. 12. 24.자 가천 과 학  인천 병원에 한 감 탁결

과만 는 망인이 만취상태에  구토 이 역 하는 람에 생한 도폐쇄  인하여 

사망하 다는  인 하 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 할 만한 증거도 없 므 , 피

고들   주장  들일  없다. 

   2) 피고 양◇◇  과실 존재 

   인간  생명과 건강  담당하는 사에게는 그 업  질에 추어 험 지를 

하여 필요한  주 가 요구 고, 라  사 는 자  상태에 충분히 

주 하고 진료 당시  학  지식에 입각하여 그 료 법  효과  부작용 등 모든 

사  고 하여  주 를 울여 료를 실시하여야 하며, 이러한 주  

 진료 당시  이른  임상 학  실천에 한 료 에 하여 결 어야 하



- 7 -

나, 그 료  규범  요구 는  어야 하고, 해당 사나 료

 구체  상황  고 할 것  니다( 법원 2000. 1. 21. 고 98다50586 결 

등 조).

   같  법리를 토  이 사건에 하여 보건 , 갑 1 내지 4, 7 내지 10 증, 

 1, 2 증  각 재, 이 법원  2014. 3. 10.자 한 상 학회, 2014. 7. 14.자 국

립과학 사연구원, 2014. 12. 15.자  2015. 1. 13.자 한 사 회에 한 각 사실조

회결과에 변  체  취지를 하여 인 할  있는 다 과 같  사  즉, ① 119구

 요원들  망인  피고병원에 이송시킨 직후에 피고병원  료진에게 구 동일

지 사본  부하 는데, 그 구 동일지 사본에는 ‘ 자 생  : 통사고, 식상

태 : 면상태, 주 소 : 복통 소’  내용이 재 어 있었  , ② 또한 망인  사체

에  나타나는 늑골과 골  골  망인에 한 심폐소생 과 에  생한 것  

보이나, 망인  가슴과  부분에  나타나는 외 손상  상  보면, 망인  가슴과 

 부분이 단단하고 거  닥에 강하게 충격 어 나타나는 태를 띄고 있었  , 

③ 피고 양◇◇이  구 동일지 사본  망인   외 손상  태를 자 히 살펴

보 다면 망인이 통사고  인하여  부분에 상해를 입었  가능  인식할  있

었  것  보임에도 이를  살펴보지  , ④ 그 결과 피고 양◇◇  망

인이 단지 에 취해 논 에  어  외상만  입  것  단 하고는 X-Ray 등

 한 인 검사만  실시하 는데, 망인  경우처럼 간 열이나 장간막, 결장간막 

열  경우에는 X-Ray에 는 그 인이 불가능한 , ⑤ 만일 피고 양◇◇이 망인이 

통사고  인하여 복통  소하 다는 것  다면, 복부 를 시행하거나 복

부CT검사를 시행하여 망인  복강 내 출  인할  있었  것  보이는 , ⑥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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망인이 119구 에 하여 피고병원에 이송  직후에는 망인  식이 쯤 명료한 

상태인 면상태에 있었 나, 이후 망인  피고병원  실에 는 들어 깨워  

집는 등 통증  가해야만  나타낼 도  식이 미한 상태에 이르 는데, 이

러한 경우 피고 양◇◇  망인  상태를 욱 면 히 하여야 함에도, 망인이 단

히 에 취하여 잠  자고 있는 것이라고 단 하고는 망인에 한 퇴원조 를 하  

 등  종합하면, 피고 양◇◇  망인에 한 119구  구 지 사본이나 망인

 외 손상  태를 자 히 살펴보는 법 등  망인  복강 내 출  가능  

인식하고, 이후 복부CT검사 등  시행하거나 망인  상태를 계속 하는 법  

망인  복강 내 출  여부를 인할 주 가 있었 에도 이를 게 리 하여 별다른 

조  없이 망인  퇴원조  함 써 망인 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이 상

당하다. 

   3) 피고들  손해 상 임 

   라  피고 양◇◇   같  과실  인하여 망인  사망에 이르게 함 써 망

인  원고들이 입  손해를 상할 임이 있고, 피고 료법인  료재단 역시 피

고 양◇◇  사용자   손해를 상할 임이 있다. 

  나. 손해 상 임  한 

  다만, 갑 3 증,  2 증  각 재에 변  체  취지를 하여 인 할  있

는 다 과 같  사  즉, ① 망인  피고병원  이송  직후 피고병원  료진에게 

‘복부  통증  소하거나 통사고를 당하 다’는 말  하지 고, 단지 ‘ 과 다리가 

프다’라고만 하여  부상  경   증상  하게 하지  , ② 일 인 

만 는 망인에게 외상  복강 내 출 이 생한 것  단하 가 쉽지 고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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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 개인  경험과 지식에 른 도 이  인하여 복부외상  조 에 인식하지 

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  , ③ 원고들 역시 망인  집  데  이후에 망인

 상태를 지속  하지   등  사  손해  공평한 부담이라는 

견지에  피고들  임범 를 함에 있어 작하  하여, 피고들  임  

40%  한한다.

  다. 손해 상 임  범  

   1) 망인  일실 입 

   당사자 사이에 다 이 없는 래 인 사실  평가내용   하여, 연 5%  

에 한 간이자를 공 하는 단리할인법( 프만식 계산법)에 라 망인  사망 

당시  가  일실 입  계산한다.

    가) 인 사실과 평가내용

    (1) 별 : 남자, 생 월일 : 1992. 7. 16., 연  : 사고 당시  나이 : 만 19  10

개월 남짓

    (2) 소득 : 원고가 구하는 2012. 7. 16. 당시 건 업임 실태조사보고 상 보통인부

 노임 1일 75,608원에 가동일  22일 용하여 산 한 월 소득 

1,663,376원

    (3) 가동 간 : 60 가 는 날인 2052. 7. 15.

    (4) 생계  : 망인  소득  1/3 

    나) 일실 익 계산

        266,140,160원{= 월 소득 1,663,376원 × 프만  240(263.3339이나 과

잉 상  막  하여 240  용함) × 생계 공  2/3}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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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2) 장

   망인  장  400만 원  원고 권○○이 지출한 사실  당사자 사이에 다 이 

없다. 

   3) 임  한    

    (1) 일실 입 : 266,140,160원 × 0.4 = 106,456,064원

    (2) 장  : 4,000,000원 × 0.4 = 1,600,000원 

   4) 자료 

   원고들  망인  나이, 망인  사망 경 , 원고들과 망인 사이  계 등 이 사건 

변 에 나타난 여러 사  작하여, 망인  자료를 20,000,000원, 원고들  자

료를 각 6,000,000원  한다. 

   5) 상속 계 

   원고들이 각 1/2 지분   망인  손해 상 권 126,456,064원(= 망인  일

실 입 106,456,064원 + 자료 20,000,000원)  상속하 다. 

   6) 소결  

   라  피고들  각자 원고 권○○에게 70,828,032원(= 망인  상속분 63,228,032원 

+ 장   망인 부담분 160만 원 + 원고 권○○  자료 600만 원), 원고 □□에

게 69,228,032원(= 망인  상속분 63,228,032원 + 원고 □□  자료 600만 원)  

각 이에 하여 망인이 사망한 날인 2012. 6. 14.부  피고들이  이행  존부  

범 에 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결 고일인 2015. 4. 7. 지는 민법이 한 연 

5% , 그 다 날부  다 갚는 날 지는 소송 진 등에 한 특 법이 한 연 20%  

각  계산한 지연손해  지 할 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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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결

   그 다면 원고들  피고들에 한 청구는  인 범  내에  이  있 므  이를 

인용하고, 나 지 청구는 이  없어 이를 각 각하  하여, 주 과 같이 결한다.

재 장      사 이종림

            사 강민

            사 황여진


